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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청원

심 사 보 고 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. 12. 5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위 회

1. 심 사 경 과 

 가. 청  자 : 양일승  1,818인

 나. 소개의  : 윤  의

 다. 접수일자 : 2013년 11  14일

 라. 회 일자 : 2013년 11  18일 회

 마. 상정일자 : 제179회 등포 의회 제2차 정 회 제4차 행정위 회(2013. 11. 26) 상정 채택

2. 청  

   ○ 양평2동 주민센 를 현위치(서 특 시 등포  양평동4가 172-1 )에서  

     서 특 시 등포  양평동4가 96  공 주차장으  이전할 것을 

3. 청  소개의  ( 윤  의  )

   ○ 현 양평2동 주민센  청사는 은  40년이  노후  건물  청사가 비좁아  

      신축이 필 한 실정이 , 현 에 청사를 신축하 에는 현재의 행정수 를   

      제  하  하여 보다 넓은 장소  이전하여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.

4. 전문위  검 보고의  (전문위     )

   ○ 동 청 은 노후  양평2동 주민센 를 현 위치에서 인근 공 주차장 의  

      신축 이전을 하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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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□ 청사 신축 추  개   

     ○ 현 양평2동 주민센  청사는  450㎡에 건물 551㎡ 규  1975.12.25일  

        공 어 현재  38년여를 사 하고 있음.

동 소 재 
규   (㎡)

공일자 사 간
 건 물 층   수

양평2동
선유  53  23

(양평동4가 
172-1호)

450.6 551.13 하1 / 상3 1975.12.2
5 38년째

     ○ 이에 노후 고 협소하여 능을 수행하는  한계에 이르러 재건축이 필 하다는  

        의견에 라 2008년 4 에 양평2동 주민센  건립 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 

        2009년 11 에 시유  450㎡에 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, 인접 사유    

        46㎡에 한 매입 협의를 속적으  추 하 음.

     ○ 이 과정에서 공 노 주차장의 주민센  이전이 필 하다는 일  여 이   

        형성 었고, 매입을 추 인 사유 상에 건물이 신축 어 매입이 가능함에  

        라 이전을 하는 여 이 고조 었음. 

    □ 청사 이전여  결정 추  경과

     ○ 동 청사 이전을 하는 여 이 높아 에 라 행 에서 양평2동 청사의  

        이전여 를 검 하  시작하 고, 2012년 8 에는 현 청사  공 주차장  

        를 상으  건립 타당성조사 역을 실시하 으 ,   

     ○ 타당성 조사 역결과 공 주차장 가 적정하다는 의견에 라 2013년 10   

        역결과에 한 주민설 회를 개최하 음. 

    □ 공 주차장  개   활  안  

     ○ 현 공 주차장 는 적 1,804㎡에 주차 수는 75 이나 평 식 주차  

        유형으  이 의 효율성 저하가 제 고 있으 , 주  주민은 주차장을  

        하화하고 상에 동 주민센  이전 건립  녹  조성을 하고 있는  

        상황임.

 

동 소 재 적 주차 수 유형 소유주

양평2동 양평동4가 96 1,804.6㎡ 75 평 식 등포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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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○ 타당성 조사 역결과에 른 청사 신축(안)은 이  효율화  산절감을  

      위하여 시계획 복(공공청사+주차장)결정하여 건립하는 안임.

   ○ 동 청 을  노후  양평2동 주민센 를 현 위치에서 인근 공 주차장  

      의 신축 이전 안을 검 한 결과, 양평2동 청사 실태  건물 노후   

      등을 감안할  청사의 신속한 이전 신축이 필 하다고 보여 , 시계획   

      복결정 식의 청사 신축 안은「1)주차장 」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라  

      총 시설 적의 40% 이내에서 동 청사 등 공공시설의 건축이 가능할 것으   

      판단 .

4. 심사결과 : 본회의에 의하  의결함.

1) 제6조(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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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  견   서

□ 청  : 양평2동 주민센  청사 이전 청

□ 처리하여야 할  : 등포 청장

□ 채택의견

 ○ 현 양평2동 주민센  청사는 은  40년이  노후  

건물 서 협소한 현 에 그  신축하는 것 보다는 넓은 

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어 등포

청장이 종합적으  검 하여 적정한 책을 강  본 

청 을 채택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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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원 요 지 서

○○

○○ ○○ ○○○

  

 양평2동 주민센터를 현위치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172-1번지)에서 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96번지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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